
조경설계기준 KDS 34 30 15 : 2024(인공식재기반)

 4. 설계, 4.1.3 방근시설, (2)항과 (3)항과 

건축공사표준사방서 KCS 41 40 14: 2021(인공지반녹화방수방근공사), 

2. 재료, 2.2 적용 재료의 선정 방법, 2.2.2 방근층의 

불일치에 따른 문제점 

1. 배경 

  조경설계기준 KDS 34 30 15 : 2024(인공식재기반) 개정안 4. 설계, 4.1.3 방근시설, 

(2)항과 (3)항에서는 각각 “(2)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, 복합방근방

수시트, 골재배수층(또는 배수판)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, 비투수콘크리트 등

을 적용할 수 있다(2021년 기존 규정). (3) 기타 방근시트 등과 관련된 내용은 KCS 

41 40 14(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)를 따른다(2024년 신설 규정)”로 규정되어 있

음(2024년 7월 25일 행정 예고 고시 내용)

  그러나, 현행의 건축공사표준사방서 KCS 41 40 14: 2021(인공지반녹화방수방근공

사), 2.2 적용 재료의 선정 방법, 2.2.2 방근층에는“방근층의 선정은 한국산업표준 KS F 

4938 ｢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 성능 시험방법｣에서 정한 품질 시험 

및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한다”로 규정하고 있음

2. 문제점 

  행정 예고된 조경설계기준 KDS 34 30 15 : 2024(인공식재기반), 4. 설계, 4.1.3 방

근시설, (2)항의“(2)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, 복합방근방수시트, 골

재배수층(또는 배수판)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,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

수 있다.”에서 규정하고 있는“골재배수층(또는 배수판)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

면층, 비투수콘크리트”는 

     1)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해당 재료에 대한 규정이 없고, 

     2) 현장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실체가 불분명하고, 방근 성능 검증도 이루어지

고 있지 않음(KS F 4938에 따른 공인 평가 사례도 없는 상황) 



3. 검토 사항  

 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행정 고시에서는 조경설계기준 KDS 34 30 15 : 2024(인공식

재기반), 4. 설계, 4.1.3 방근시설, (3)항에 “기타 방근시트 등과 관련된 내용은 KCS 

41 40 14(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)를 따른다”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나,  KCS 41 

40 14: 2021(인공지반녹화방수방근공사)에는 “골재배수층(또는 배수판)과 누름콘크

리트의 복합단면층, 비투수콘크리트”에 대한 정보가 없어 건축(조경) 시공 과정에

서 재료 선정, 공사 관리, 품질 시험 및 검사에 많은 혼란(설계 책임, 시공 책임, 감

리 책임 등)이 발생되고, 특히 준공 후 입주 시, 입주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자 분쟁

(기회 소송 등)의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됨. 

  이는 지난 2021년 조경설계기준 개정 당시부터 관련 업계, 학계에서는 지속적으

로 조경설계기준 KDS 34 30 15 : 2024(인공식재기반), 4. 설계, 4.1.3 방근시설, (2)항

에 대한 개선을 요구(삭제 요청)하였던 사안으로 금번 개정에서는 삭제되어야 함.

끝.


